
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관련 변경사항 공지 계획
-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 시행 및 동포방문(C-3-8) 사전평가 제한 -

‘20. 5. 1.(금) 법무부 이민통합과

1.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지역의 평가장 임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’20. 5. 23.(토)

종합평가를 아래와 같이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
2. 또한, ’20. 7.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(C-3-8) 자격자의 방문취업(H-2) 체

류자격 변경이 제한(붙임. 체류관리과 공지 참고)됨에 따라,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

동포방문(C-3-8) 자격자의 사전평가 참여 확대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

알려드립니다.

□ 결정 사항

❍ ‘20. 5. 23.(토) 제4차 종합평가를 ’특별 귀화용 종합평가‘로 실시

- (응시대상)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 후 종합평가 

응시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중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귀화 신청자

      ※ ‘19. 2. 8. ∼ ’19. 7. 23. 귀화신청자

- (접수방법 및 신청기간, 결과발표 등) 변동 없음

- (응시정원) 일부 지역은 평가장 임차의 어려움으로 정원 축소될 수 있음 

※ 평가장 및 세부 응시정원은 ‘20.5.4.(월) 14:00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
평가 홈페이지(www.kiiptest.org) 공지사항 참조

❍ ‘20.6월부터 예정이던 사전평가 대상 확대 시행 취소

- 동포방문(C-3-8)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후 사전평가 참여 가능

※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(H-2) 사증 신청 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

사람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이 1년으로 부여되며,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

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

□ 참고 사항

❍ 금번 특별 종합평가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이 

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재개할 예정임



[ 붙임 ]

외국국적동포 체류제도 안내

2020. 4. 체류관리과

현재 시행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

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다음과 

같이 알려 드립니다.

□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 

❍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(F-4) 자격으로 변경이 

가능합니다.

  - 동포방문(C-3-8) 자격에서 방문취업(H-2) 및 재외동포(F-4)

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(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)

※ ’20. 7. 1.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(H-2)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

으로 변경 시행됩니다(하이코리아 공지사항 770번 참조)

□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

❍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(H-2) 또는 재외동포(F-4)자격 신청시 

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

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(면제대상은 제외)은 체류기간을 

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.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제출하면 

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
